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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7권, 특별편 54D	정부 공보	불기 2563년(서기2020년) 3월 9일

공중보건부 공고
생산·수입·판매가 금지되는 위생용 알코올을 함유한 화장품의 특성 규정에 관하여
불기 2563년(서기 2020년)

불기 2558년(서기 2015년) 화장품법 제5조 및 제6조(1)항에 따른 권한에 따라 공중보건부 장관은 화장품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제1조 물 없이 손을 씻기 위한 위생용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으로서 에틸알코올이나 에탄올(ethyl alcohol 또는 ethanol), 이소프로필알코올이나 이소프로판올(isopropyl alcohol 또는 isopropanol), n-프로필알코올이나 n-프로판올(n-propyl alcohol 또는 n-propanol)을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부피 기준 70% 미만을 함유한 화장품은 제조,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한다.
제2조.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공고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.

불기 2563년(서기2020년) 3월 9일 공고
아누틴 찬비라쿨
공중보건부 장관

